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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2019년 5월 8일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및 법원 담당

발 신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제 목 :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일 시 : 2019년 5월 8일(수)

문 의 :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0-8644-5799, 02-365-5363

�

“우리는�처음부터�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3가지 사건(2011년 국회 앞 한미 FTA 비준 반대 집회 건, 2013년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및
국정조사 약속이행 촉구시위 건, 2014년 세월호 추모행진 청와대 만인대회 건), 6명의 당사자가 재심 청구. 

- 기자회견은 다음과 같이 진행.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취지> 발언 : 정준영(재심 청구 변호인단)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사건 소개 및 소감> 발언 : 재심 청구인 당사자들

<집시법 11조 개정 현황 및 문제> 발언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 

 

#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했던 <보도자료>에 청구인 당사자 발언을 추가한 것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당사자 발언과 함
께 재심 청구 사건 및 청구 사유 요약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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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5,6,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

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해당 조항들을

2019년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2.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은 기존의 원칙적 금지 내용을 유지하는 안들입니다. 권

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하는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3.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를 이유로 이미 벌금형 등의 유죄 결

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여섯 명의 청구인의 세 가지 사건에 대

한 재심 청구입니다.

 

4. 집시법 11조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집시법 11조 위반이 처음부터 무죄였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심 청구를 통해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로 부당

하게 처벌 받아야 했던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후 재심 과정에서 사법부의 결정이 우

리 사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5. 이후 국회 집시법 11조 개정 대응 등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의 활동에 지속적

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sarangbang.or.kr/
https://www.google.com/maps/search/%EC%84%9C%EC%9A%B8+%EC%98%81%EB%93%B1%ED%8F%AC%EA%B5%AC+%EB%8F%84%EC%8B%A0%EB%A1%9C+51%EA%B8%B8+7-13?entry=gmail&source=g
mailto:humanrights@sarangb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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